
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 안내
순번 구 분 세    부    기    준

1 위생복 상의

⋅전체 흰색, 손목까지 오는 긴소매

  -조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(화상 등) 예방 및 식품위생(체모 유입방지, 
오염도 확인 등) 관리를 위한 기준 적용

  -조리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소매를 접어 작업하는 것은 허용

  -부직포,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아닐 것, 팔토시는 긴팔로 불인정

⋅상의 여밈은 위생복에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벨크로(일명 찍찍이), 단추 
등의 크기, 색상, 모양, 재질은 제한하지 않음(단, 핀 등 별도 부착한 금속성은 제외)

2 위생복 하의 ⋅색상･재질 무관,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발목까지 오는 긴바지
  -조리기구 낙하,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적용

3 위생모 ⋅전체 흰색, 빈틈이 없고 바느질 마감처리가 되어 있는 일반 조리장
에서 통용되는 위생모 (모자의 크기, 길이, 모양, 재질(면 ․ 부직포 등)은 무관)

4 앞치마 ⋅전체 흰색, 무릎아래까지 덮이는 길이
  -상하일체형(목끈형) 가능, 부직포 ․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아닐 것

5
마스크

(입가리개)

⋅침액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용으로 종류는 제한하지 않음
  (단,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에는‘투명 위생 플라스틱 

입가리개’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)

6
위생화
(작업화)

⋅색상 무관, 굽이 높지 않고 발가락 ․ 발등 ․ 발뒤꿈치가 덮여 안전
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깨끗한 운동화 형태

7 장신구 ⋅일체의 개인용 장신구 착용 금지(단, 위생모 고정을 위한 머리핀 허용)

8 두발 ⋅단정하고 청결할 것, 머리카락이 길 경우 흘러내리지 않도록 
머리망을 착용하거나 묶을 것

9 손 / 손톱
⋅손에 상처가 없어야하나, 상처가 있을 경우 보이지 않도록 할 것

(시험위원 확인 하에 추가 조치 가능)

⋅손톱은 길지 않고 청결하며 매니큐어, 인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것

10 폐식용유 처리 ⋅사용한 폐식용유는 시험위원이 지시하는 적재장소에 처리할 것

11 교차오염
⋅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칼,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 사용은 세척으로 
대신하여 예방할 것

⋅조리기구에 이물질(예, 테이프)을 부착하지 않을 것

12 위생관리 ⋅재료, 조리기구 등 조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위생적으로 처리
하여야 하며, 조리용으로 적합한 것일 것

13
안전사고 
발생 처리

⋅칼 사용(손 빔)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며, 
응급조치에도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 시험진행 불가

14
눈금표시 
조리도구

⋅눈금표시된 조리기구 사용 허용 (실격 처리되지 않음, 2022년부터 적용)

  (단, 눈금표시에 재어가며 재료를 써는 조리작업은 조리기술 및 숙련도 평가에 반영)

15 부정 방지 ⋅위생복, 조리기구 등 시험장내 모든 개인물품에는 수험자의 소속 및 
성명 등의 표식이 없을 것 (위생복의 개인 표식 제거는 테이프로 부착 가능)

16 테이프사용 ⋅위생복 상의, 앞치마, 위생모의 소속 및 성명을 가리는 용도로만 허용

※ 위 내용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평가(심사) 매뉴얼, 위생등급 가이드라인 평가 
기준 및 시행상의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된 기준입니다.



위생상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채점기준 안내
위생 및 안전 상태 채점기준

1.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 중 한 가지라도 미착용한 경우

2. 평상복(흰티셔츠, 와이셔츠), 패션모자(흰털모자, 비니, 야구모자) 등 

기준을 벗어난 위생복장을 착용한 경우

실격

(채점대상 제외)

3.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

⋅무늬가 있거나 유색의 위생복 상의 ․ 위생모 ․ 앞치마를 착용한 경우

⋅흰색의 위생복 상의 ․ 앞치마를 착용하였더라도 부직포, 비닐 등 화재에 

취약한 재질의 복장을 착용한 경우

⋅팔꿈치가 덮이지 않는 짧은 팔의 위생복을 착용한 경우

⋅위생복 하의의 색상, 재질은 무관하나 짧은 바지, 통이 넓은 힙합스타일 

바지, 타이츠, 치마 등 안전과 작업에 방해가 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

⋅위생모가 뚫려있어 머리카락이 보이거나, 수건 등으로 감싸 바느질 마감

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풀어지기 쉬워 일반 조리장용으로 부적합한 경우

4. 수험자의 소속/성명이 있는 위생복 또는 조리기구를 사용(착용)한 경우

5. 이물질(예, 테이프) 부착 등 식품위생에 위배되는 조리기구를 사용한 경우
   ※ 위생복 테이프 부착은 식품위생 위배 조리기구에 해당하지 않음

‘위생상태 및

  안전관리’

점수 전체 0점

6. 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

⋅위생복 상의가 팔꿈치를 덮기는 하나 손목까지 오는 긴소매가 아닌 

위생복(팔토시 착용은 긴소매로 불인정), 실험복 형태의 긴가운, 핀 등 

금속을 별도 부착한 위생복을 착용하여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
⋅테두리선, 칼라, 위생모 짧은 창 등 일부 유색의 위생복 상의 ․ 위생모 ․
앞치마를 착용한 경우 (테이프 부착 불인정)

⋅위생복 하의가 발목까지 오지 않는 8부바지

⋅위생복(상/하의)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에 수험자의 소속 및 성명을 

테이프 등으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

7. 위생화(작업화), 장신구, 두발, 손/손톱, 폐식용유 처리, 안전사고 발생

처리 등‘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
8.‘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세부기준’이외에 위생과 안전을 저해하는  

기타사항이 있을 경우

‘위생상태 및  

 안전관리’

점수 일부 감점

※ 위 기준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개인위생, 식품위생, 주방위생, 안전관리를 

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.

※ 수도자의 경우 제복 + 위생복 상의/하의, 위생모, 앞치마, 마스크 착용 허용


